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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을 위한 단독주택 및
주거용 유닛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인센티브 연장
2025년 12월 31일, 재무부(MoF)는 단독주택 및 주거용 유닛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인센티브를 규정한 PMK-901 을 발행했습니다. 정부는 주택

부문에서 국민의 구매력을 촉진하여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동 인센티브를 시행해 왔습니다. PMK-90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하는 VAT에 대해 단독주택 및 주거용 유닛의 VAT 

인센티브 적용을 연장합니다. 본 정책은 이전의 PMK-132 및 PMK-603과

유사합니다. PMK-13에 대한 논의는 TaxFlash No. 05/2025를, PMK-60에 대한

논의는 TaxFlash No. 13/2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유형 및 적용 기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VAT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모든 납부 및 인도되는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100% 부담합니다.

적격 요건

VA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단독주택 및 주거용 유닛의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a. 최고 판매가격이 IDR 5억(5 billion) 이하일 것

b. 신규 단독주택 및 주거용 유닛일 것, 구체적으로:

• 공공사업·주택부(Ministry of Public Works and Housing)가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주택 식별 코드를 발급받아야 하며해당 코드는 BAST(Berita 
Acara Serah Terima, 인도 인수 확인서) 및 VAT 인보이스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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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F Regulation No. 90 Year 2025 (PMK-90) dated on 31 December 2025 and effective from 1 January 2026
2 MoF Regulation No. 13 Year 2025 (PMK-13) dated and effective from 4 February 2025
3 MoF Regulation No. 60 Year 2025 (PMK-60) dated and effective from 25 August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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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업자가 최초로 인도하며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하고, 이전에 한 번도

인도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PMK-90은 이전 규정에 명시된 사항 외에도 BAST(인도 인수 확인서)에 단독주택
및 주거용 유닛의 판매가격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전 규정과
동일하게 동 인센티브는 개인 1인당 1개의 적격 부동산에 대해서만 1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유사한 VAT 인센티브를 이미 활용한
개인이라도 다른 적격 부동산에 대해서는 PMK-90에 따라 다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PMK는 또한 개인이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단독주택/주거용 유닛을
구매했으나 거래를 취소한 경우, 동일한 단독주택/주거용 유닛에 대해 PMK-90 
규정에 따른 VAT 인센티브를 향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취소된 거래에 대해 본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경우, 세무서는 VAT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징수 방식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 요건

정부 부담 VAT 혜택에서 제외되는 VAT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VAT Invoice)는
새로운 VAT 규정에 따라 01번 코드가 아닌 04번 거래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인도 요건, 지급 기간 요건 및 판매자에 대한 기타 행정 요건도 기존 규정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2026년 정부 부담 근로소득세(제21조) 
인센티브 연장
2025년 12월 31일, 재무부(MoF)는 PMK-1054 를 발행하여 2025년에 PMK-105 및
PMK-726를 통해 시행된 정부 부담 근로소득세(Article 21 Income Tax) 프로그램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MK-10 관련 TaxFlash No. 
05/2025, PMK-72 관련 TaxFlash No. 15/2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MK-105에 따르면, 정부가 부담하는 Article 21 근로소득세 인센티브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동 혜택은 PMK-105 부록 A에 기재된 주요 업종 분류 코드(Klasifikasi Lapangan
Usaha/KLU)를 보유하고 지정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특정 고용주의 특정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또한 PMK-105는 KLU가 국세청(DGT) 데이터베이스에 아래 기준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026년 1월 1일 기준 – 해당 일자 이전에 등록된 납세자
• 고용주 신규 등록일 기준 – 새로 등록된 납세자

PMK-105에 규정된 업종에 대한 적격 기준, 요건 및 행정 절차는 이전 규정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4 MoF Regulation No.105 Year 2025 (PMK-105) dated and effective from 31 December 2025.
5 MoF Regulation No.10 Year 2025 (PMK-10) dated and effective from 4 February 2025.
6 MoF Regulation No.72 Year 2025 (PMK-72) dated and effective from 28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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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기부금 및 증여에 대한 소득세 처리
업데이트

2025년 12월 31일, 재무부(MoF)는 구호, 기부금(자카트 및 기타 종교적 기부 포함), 
그리고 증여에 대한 소득세 처리를 규정한 PMK-1147를 발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PMK-114는 기존 정부 규정에서 규율하던 내용을 통합하고, PMK-

2458, PMK-2549, PMK-7610, PMK-9011등 여러 재무부 규정을 폐지·통합하여
일관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일 규정으로 재정비한 것입니다.대부분의
내용은 기존 규정의 조항을 채택하고 있으나, 아래에 설명된 몇 가지 주요한 보완
사항 또는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사회기반시설 개발비 형태의 기부금

사회기반시설 개발비 형태의 기부금은 총수입에서 공제(deductible) 가능합니다.이
비용은 공익을 위해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및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
발생한 건설비용을 의미합니다. PMK-114는 이러한 건설비용이 개보수(renovation), 
복원(restoration), 재활(rehabilitation) 활동도 포함한다고 추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카트(Zakat) 또는 기타 종교적 기부금

a. 법인 납세자가 지급하는 자카트 또는 종교적 기부금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카트 또는 기타 종교적 기부금은 총수입에서
공제(deductible) 가능합니다. 종교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일반적으로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PMK는 인도네시아에서 인정된
종교의 신도들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내국
법인이 지급한 자카트 또는 종교적 기부금 역시 공제 가능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b. 자카트 또는 종교적 기부금은 재무상 손실(fiscal loss)을 초래해서는 안 됨
자카트 또는 종교적 기부금의 납부는 해당 과세연도에 재무상 손실(fiscal 
loss)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해당 기부금 지급이 재무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공제 가능한 금액은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c. 현물(in-kind) 형태의 자카트 또는 종교적 기부금의 가치 평가
총수입에서 공제 가능한 자카트 또는 종교적 기부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PMK-114는 자가 생산한 재화(self-produced 
goods)에서 발생하는 현물 기부금의 가치는 매출원가(Cost of Goods Sold, 
COGS)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다른 유형의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 방식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조치입니다.

7 MoF Regulation No. 114 Year 2025 (PMK-114) dated and effective from 31 December 2025.
8 MoF Regulation No. 245 /PMK.03/2008 (PMK-245) dated 31 December 2008 and effective from 1 January 2009.
9 MoF Regulation No. 254/PMK.03/2010 (PMK-254) dated and effective from 28 December 2010.
10 MoF Regulation No. 76/PMK.03/2011 (PMK-76) dated 5 April 2011 and effective starting from the 2010 Fiscal Year.
11 MoF Regulation No. 90/PMK.03/2020 (PMK-90) dated and effective from 21 Jul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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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의 자카트(Zakat) 또는 종교적 기부금
본 PMK는 기부자와 수령자 간에 고용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수령자가
정부가 설립하거나 승인한 자카트 또는 기타 종교적 기부금의 징수·관리
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자카트 또는 종교적 기부금이 소득세 비과세로
유지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장부기장을 요구받지 않는 기부자/증여자로부터 자산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자의 취득가액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구호·기부·증여로 수령한
자산은 수령자가 기부자/증여자의 잔존 세무상 장부가액(fiscal book 
value)으로 기록해야 합니다.그러나 기부자/증여자가 장부기장을 할 의무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국세청(DGT)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PMK-114는 이 경우(기부자/증여자가 장부기장 의무가 없는 경우), 수령자의
취득가액은 기부자/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취득원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지된 PMK-90의 규정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PMK-90에서는
기부자/증여자가 장부기장 의무가 없는 경우, 수령자의 취득가액을토지·건물
자산(L&B)의 경우: 최신 공시가격(official value)비(非) L&B 자산의 경우: 양도
시점의 시가(market value)로 정하도록 규정했었습니다.

그러나 PMK-114 내용은 KEP-1112 의 일부 규정과 유사합니다. KEP-111은
기부자/증여자가 장부기장 의무가 없는 경우, 수령자의 취득가액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취득원가를 알 수 있는 경우: 기부자/증여자의 해당 자산 취득원가
• 취득원가를 알 수 없는 경우: 

- L&B 자산: 사용 가능한 가장 오래된 공시가격
- 비(非) L&B 자산: 양도 시점 시가의 60%

4. 구호·기부·증여로 수령한 자산은 더 이상 세무상 감가상각/상각이 불가함

PMK-114에 따르면, 구호·기부·증여로 수령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또는
상각비는 더 이상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또는 상각을 허용했던 PMK-90과의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경과 규정(Transitional Provision)에 따라, 본 PMK 시행
이전에 수령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상각비도 2025년 12월 31일부터 비용
인정이 중단됩니다.

12 DGT Decree No. KEP-11/PJ/1995 dated 1 February 1995 and effective from 1 January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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